
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[별표 3] <개정 2025. 10. 1.>

에너지진단의 면제 또는 에너지진단주기의 연장 범위(제29조제2항 관련)

대 상 사 업 자 면제 또는 연장 범위

 1. 에너지절약 이행실적 우수사업자

  가. 자발적 협약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자

(중소기업인 경우)
 에너지진단 1회 면제

  나. 자발적 협약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자

(중소기업이 아닌 경우)

 1회 선정에 에너지진단주기 1년 

연장
 1의2. 에너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한 자로서 에

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기후

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

 에너지진단주기 2회마다 에너지

진단 1회 면제

 2. 에너지절약 유공자  에너지진단 1회 면제

 3. 에너지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에너지를 효

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자

 1회 선정에 에너지진단주기 3년 

연장
 4. 지난 연도 에너지사용량의 100분의 30 

이상을 친에너지형 설비를 이용하여 공급

하는 자

 에너지진단 1회 면제

 5.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에너지를 

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기후에너지환

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

 에너지진단주기 2회 마다 에너지

진단 1회 면제

 6. 목표관리업체로서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

관리 실적이 우수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

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한 후 정하여 고

시하는 자

 에너지진단주기 2회마다 에너지

진단 1회 면제

비고

  1. 에너지절약 유공자에 해당되는 자는 1개의 사업장만 해당한다.

  2. 제1호, 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상사업자가 동시에 해당되

는 경우에는 어느 하나만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.

  3. 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"중소기업"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

중소기업을 말한다.

  4. 에너지진단이 면제되는 "1회"의 시점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최초로 

에너지진단주기가 도래하는 시점을 말한다.

   가. 제1호가목의 경우: 중소기업이 자발적 협약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후

   나. 제2호의 경우: 에너지절약 유공자 표창을 수상한 후

   다. 제5호의 경우: 100분의 30 이상의 에너지사용량을 친에너지형 설비를 

이용하여 공급한 후


